
죽염시장,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?
식약청 , 죽염·구운소금의 Dioxin 기준치 설정 … 공정관리 철저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 검출로 파문을 일으킨 죽염 등 가열처리소금에서 3pg TEQ/g(pg는 10조분의

1g)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면 생산과 유통,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.

식약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열처리소금의 다이옥신 [위해우려수준]을 설정하고

제조기업들에 제조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고 위반하면 생산, 유통,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.

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다이옥신의 일일 섭취허용량(성인 240pg TEQ/60㎏)과 소금 섭취량, 평균체중 등 여

러 요소를 고려해 위해우려수준을 산출했다.

다이옥신의 1일 내용섭취허용량(TDI)에서 다이옥신과 유사한 PCBs의 노출을 제외하고 죽염 및 구운소금의

다이옥신 인체노출상황을 고려해 제시된 허용량에 소금 섭취량 및 평균체중을 대입해 위해우려수준을 산출한

것이다.

이에 따라 다이옥신의 TDI는 4pgTEQ/kg이고 다이옥신과 유사한 PCBs의 노출은 20%이며 죽염 및 구운소

금의 다이옥신 인체노출상황은 46%이기 때문에 허용량은 1.472로 제시됐다.

허용량 = 4pg T E Q/ kg bw ( 100 - 20
100 ) 46

100
= 1 .472pg T E Q/ kg bw

식약청은 다이옥신의 위해우려수준은 소금 섭취량(30g) 및 평균체중(60kg)을 대입해 3pgTEQ/g으로 산출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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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kg bw
30g

3pg T E Q/ g

또 제조기업들이 국내 7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자사 제품을 검사받도록 하고, 검사결

과 위해우려수준 이하로 나타나면 [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수준에 적합한 제품]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시

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.

아울러 생산과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열처리소금 제조공정 중 가열온도 기준 등 제조

업계 자율제조기준을 만들어 식품공전상의 별도 제조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.

다이옥신의 1일 기초인체 노출량 및 노출기여도

노출매 체 오 염수준
매 체별

일일 접촉률

인체 노 출량

(p gTEQ/ k g/ d)
노출

기여도

식 품 * <0.001∼1.45 pg TEQ/ g
식품별

섭취량a 0.226 37.4%

대 기 **
0.01∼4.45 pg TEQ/ m3

(0.39 pg TEQ/ m3)
13.3 m 3/ day5 ) 0.099 16.4%

토 양 ***
0.006∼4.11 pg TEQ/ g

(0.96 pg TEQ/ g)
50 g/ day5) 0.001 0.2%

구운 소금 및 죽염****
N.D.∼43.53 pg TEQ/ g

(5.691 pg TEQ/ g)
2.93 g/ day4 ) 0.278 46.0%

총 계 0.604 100%

* 식품오염도 자료: 식품의약품안전청(1999-2001) ** 대기와 토양의 오염도 자료: 환경부(1999-2000)

*** 구운 소금 및 죽염의 오염도자료: 시도보건환경연구원(2002), 식품의약품안전청(2002)

**** 성인(20-64세) 평균 1일 섭취량: 국민건강영양조사보고서, 보건복지부(1999)

a 대기호흡률 및 토양섭취율: U.S.EPA(19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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